
시  사 에  규정        
 2018.03.01 제정

2023.09.01 개정

 제1조( 적) 본 규정  제언어 원 ( “본 ”라 다)내에 는 각

종 시  적 로 사   리  여  사  정  적 로 

다.  

 제2조(사 주체) 본  시  본   본  원  사  원칙 로 다. 다

만,   치지 않는  내에  단체 등  사  허가  수 

다. 

 제3조(사 ) 본  각종 시  사  수 는 는 다  각  같다. 

1. 강 실, 미나실, 강당

2. 컴퓨 실  통 역실

3. 타 건물 내 시  

 제4조( 리주체) 본  시  사 에  제  업무는 무 에  다.

 제5조(사 신청  승 ) 생, 직원 또는 단체 등에  본  시  사

고   는 정  양식에 사 , 사 시, 사내   상 원  시  

신청  제 여  담당  승   후 사 여야 다.

 제6조(사  무) 본  시 사 는 다  각  사  수 여야 다.

1. 사 승  적  사 지

2. 사 간  시간 엄수

3. 질  지, 집 비품  시  파  지

4. 에 지 절감 가 드라  수

5. 타 본 에  지시 는 사  

 제7조(사 료) ① 본 에  개  과정 에 시  사 는 경우 시 사

료, 냉·난 비, 청 료 등  징수 는 것  원칙 로 다. 사 료  책정  

「  규정」  다. 

② 사 료는 절차에 라  담당 에 여야 다.

③ 징수  시 별 사 료는 별도로 정산 다. 

 제8조( 상) 시  사 가 시  사   귀책사 로 여 시  훼  또



는 망실  경우에는 원상복 에 는 비  전액  상 여야 다.  

 제9조(보칙) 본 규정에  정 지 아니  사 에 는  승  얻어 시

다. 

<  칙>

(시 ) 본 규정  2018  3월 1  시 다. 

<  칙>

(시 ) 본 규정  2023  9월 1  시 다. 


